
붙임 2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

단위 기준 중위소득 ( : %)

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
자유수강권

교육 정보화 지원
컴퓨터 인터넷 통신비

서울 60% 60% 70% -
교육60% 

한부모 차상위 
난민

부산 60% - 80% 의료 교육 한부모
차상위 학교장

대구 60% - 80% 교육 교육 한부모
차상위 학교장

인천 60% 60% 70% 교육
교육 60% 

한부모 차상위
학교장 난민

광주 - - 80% 의료 교육 한부모
차상위

대전 60% - 80% 의료 한부모, 
차상위 난민, 

교육 한부모 
차상위 난민, 

울산 60% 135% 80% 의료 교육 한부모
차상위

세종 - - 80% 교육 교육 한부모
차상위

경기 60% 60% 70% 의료 난민. 교육 한부모 난민

강원 80% - 80% 의료 한부모, 교육 한부모 
차상위 난민

충북 - 52% 80% 교육 교육 한부모
차상위

충남 70% 60% 80% 의료 교육 한부모 
차상위 난민

전북 68% - 80% 교육 한부모, 교육 한부모 
차상위 난민

전남 60% - 70% 교육 한부모, , 
차상위 난민, 

교육 한부모 
차상위 난민

경북 68% - 80% 생계급여 수급자 교육60% 
한부모 차상위 

경남 - - 80% - 교육 한부모
차상위

제주 - - 70% 교육 교육 한부모
차상위

※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
※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 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 는 의료급여 한부모 는 한부모가족‘ ’ , ‘ ’ , ‘ ’

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및 , ‘ ’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, ‘ ’


